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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먼저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맡은바 임무완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육군 전 간부 여러분의 노

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육군 간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득원인 급여채권이 압류되는 지경에 이른 육군 간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과다채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육군 간부 중에서는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방종한 생활로 인하여 문

제를 자초한 경우도 있지만 ,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보증을 섰다가 화를 당하거나 사채업자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채무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또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여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군내 과다채무 문제는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로만 간주하여 왔으나 , 해당간부 개인의 사기저하

및 근무집중 저해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대민신뢰 저하 , 각종 범죄유발 등 심각한 지휘부담요소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군적으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원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적

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

육군 전 간부에 대한 중앙급여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경리단은 육군 간부를 채무자로 하는 각

급 법원의 급여채권압류·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 3채무자인 국가의 소관기관으로서 압류금의 급여

공제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러한 과다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여 오던 중에 , 과다채무자 감소책의 일환으로 본 책자를 기획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책자에서는 과다채무자 중에서 급여채권이 압류되는 육군 간부에 초점을 맞추어 급여채권의

압류와 가압류절차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사례별로 설명하여

실제로 육군 간부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 과다채무 문제에 대한

각급 지휘관과 육군 전 간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연락 및 강조사항을 덧붙였습니다 .

현실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내용을 수록하여 발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 아무쪼록

본 책자가 널리 읽히고 활용되어 육군내 과다채무자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중 앙 경 리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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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급 여 채 권 압 류 실 태 와 문 제 점

제 1 절 육 군 급 여 채 권 압 류 현 황 분 석

제 2 절 문 제 점

최근 경제난 이후에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채권이 압류되는 육군 간부가 증가하고 있습

니다 . 그 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

제 1 절 육 군 급 여 채 권 압 류 현 황 분 석

육군에 근무하는 장교 , 부사관 및 군무원 (이하 편의상 육군 간부 라고 합니다 )의 급여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표 1] 연도별 급여채권압류 현황 단위 : 건 / 억원

구 분 98.연말 99.연말 00.연말 01.연말 02.전반기

건 수

(감소율)
8,865
(- )

7,987
(10% )

6,559
(21%)

5,783
(13%)

4,579
(21%)

금 액

(감소율)
953
(- )

921
(3%)

875
(5%)

802
(9% )

637
(21%)

*건수는 (가)압류 사건번호에 따르며, 금액은 청구채권금액의 합계임

급여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는 육군 간부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부사관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 (아래 [표 2] 참조 ), 이는 특히 초급부사관들의 영외생활 초기 무절제한 소비생활과 신용카드 남용

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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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분별 급여채권압류 현황 ( 02. 6월말 현재. 단위 : 건 / 억원 )

구 분 장 교 부사관 군 무 원 총 계

건 수

(비율)
1,116

( 24% )
2,294

( 50% )
1,169

( 26% )
4,579

금 액

(비율)
189

( 30% )
228

( 36% )
220

( 34% )
637

또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대출 또는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표 3] 채권자별 급여채권압류 현황 ( 02. 6월말 현재. 단위 : 건 / 억원 )

구 분
대 출 / 보 증

카드사 사채 / 기타 총 계
은 행 보 험

건 수

(비율)
2,142

( 47% )
474

( 10% )
548

( 12% )
1,415

( 31% )
4,579

금 액

(비율)
275

( 43% )
56

( 9% )
36

( 6% )
270

( 42% )
637

제 2 절 문 제 점

지휘부담요소로 작용

급여채권압류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급여액의 1/2이 공제되므로 생계곤란 및 그에 따른 가정불

안으로 말미암아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 채권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또는 형사고소에 의하여 각종 법

적 분쟁에 연루됨으로써 근무집중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채권자가 민간인인 경우 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음은 물론 , 동료 및 하급자에 대한 대출

또는 보증 강요 ,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군 내부의 단결 및 사기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에 이르렀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형 전투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심각한 지휘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바 , 각

급 지휘관들을 비롯한 육군 간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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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해결을 위한 범죄 증가

급여채권압류가 폭증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은 채무해결을 위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특히 나이어린 부사관이나 초급장교들 중에서는 과다한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고민하던 중 도피를 위하여 군무이탈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함은 물론 , 채무해결을 위한 금전을 마

련할 생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공금을 횡령함은 물론 강도 등 흉악범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제 2 장 급 여 채 권 의 압 류 와 가 압 류

제 1 절 압 류 에 대 하 여

제 2 절 가 압 류 에 대 하 여

제 3 절 급 여 채 권 압 류 및 가 압 류 의 처 리

실제 급여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급여에서 압류금이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여기서는

급여채권의 압류와 가압류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어떠

한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제 1 절 압 류 에 대 하 여

급여채권 압류의 의의

우리 육군 간부는 국가로부터 월급 (급여 )을 받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즉 급여채권 (給與債權 )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육군 간부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돈을 갚을 의무 , 즉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돈

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

인 육군 간부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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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押留 )라고 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것을 말하며 , 급여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 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 채무자에 대하여

는 채권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압류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이란 사인(私人)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사법상의 이행의무에 대응하는 이

행청구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

를 말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화해조서·인락조서·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

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와 제3채무자란 ?

육군 간부가 타인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 즉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돈을 받을 사람이 채권자, 육

군 간부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압류되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보면 채권자는 육군 간부이고 채무자는

국가가 됩니다. 즉 육군 간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보통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압류채권자)를 채권자 로,

집행채권의 채무자(=피압류채권의 채권자)를 채무자 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 라고 호칭합니다.

본서에서도 채권자는 집행채권자를, 채무자는 육군 간부를, 제3채무자는 국가를 각각 지칭하는 뜻으로 쓰

고 있습니다.

급여채권 압류의 효력

이러한 급여채권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제 3채무자인 국가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

할 수 없고 , 채무자는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 국가는 압류금액을 육군 간부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보관하게 됩니다 .

다만 우리 법은 급여생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4호 ), 실제 압류되는 급여의 범위는 월 총급여 지

급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50%가 됩니다 .

☞ 압류로 인한 급여공제액

공제액 = 급여지급총액 - (소득세+주민세+소득세정산액+기여금+소급기여금+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정산

액+군인보험료+적십자회비+합산반납금+변상금) ×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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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 압 류 에 대 하 여

급여채권 가압류의 의의

압류는 법원의 승소확정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때 이루어짐에 반해 , 법원의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법원이 임시적인 압류를 인정하는 것을

가압류 (假押留 )라고 합니다 . 이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가 재

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소위 보전처분 (保全處分 )의 하나입니다 .

가압류는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에 있어

서도 피보전권리 (被保全權利 )의 존재 와 보전의 필요성 만 인정되면 신속하게 발령됩니다 . 즉 가

압류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권리 가 존재하고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 가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밀하고도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

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소명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는 특

성이 있습니다 .

급여채권 가압류의 효력

이러한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본집행 (압류 )에 이를 것을 전제

로 하고 있지만 , 제 3채무자의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압류와

같으며 ,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압류와 동일하게 급여채권의 1/2로 한정됩니다 .

또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에 이른 경우에는 실

무상 별도로 본압류집행을 하지 않고도 가압류된 집행목적물이 그대로 본압류의 목적물로 승계되

는데 , 이를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 (轉移 )되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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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급 여 채 권 압 류 및 가 압 류 의 처 리

급여채권 압류업무처리

법원으로부터 육군 간부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있게 되면 , 그 명령서는 검

찰청을 경유하여 육군 간부의 중앙급여지급기관인 중앙경리단에 송부됩니다 .

중앙경리단은 제 3채무자인 국가의 소관기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

라 압류금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 공제된 급여는 정부보관금으로 취급하여 일반금융기관에

별단예금으로 예탁보관합니다 .

압류보관금의 처리

급여채권 압류로 인하여 예탁한 보관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먼저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중앙경리단에서는 법원의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채무자인 육군 간부에게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해지한 경우 중

앙경리단에서는 보관금과 그 이자 전액을 채무자인 육군 간부에게 반환합니다 .

여기서 보관금 환급의 원인이 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가 )압류 해지에 대하여는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을 현금화하여 채권자가 종국적

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추심명령 (推尋命令 )이란 채권자가 대위 (代位 )의 절차없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제

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권리를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 3채

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채권자는 제 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

자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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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부명령 (轉付命令 )이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을 채권자의 채무

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전부명령은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

권은 소멸하고 채권자에게 그 채권이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제 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제 3자에 대한 양도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압류에 의하여 동결한 피압류채권을 현금화함으

로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적점으로 피

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제상의 관계에

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

의 무자력으로 추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

가 무자력이라고 할지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전부명령은 추심명령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오히려

추심명령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압류·가압류의 해지

압류 (또는 가압류 )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 도중에 채무자인 육군 간부가 채무전액을 변제하거나

채무면제 또는 기한유예의 합의로 인하여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앙경리단은 채권자의 해지신청에 의한 해당법원의 해지통보서를 접수하는 즉시 보관금을 해당

간부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또한 법원의 해지통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해당법원에서 해지신청

접수증명원과 법원에서 공증받은 완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앙경리단에 제출할 경우에는 조속

한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 7 -



채권포기각서 제출 및 가압류금 조기변제제도에 의한 처리

중앙경리단에서는 급여채권압류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채권자·채무자 쌍방에 공평하고 편리

한 채권포기각서 제출 및 가압류금 조기변제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즉 채권자의 법원에 대한 (가 )압류해지신청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인감중명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를

첨부한 채권포기각서 를 제출할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해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처리하고 있

습니다 .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가압류에 대하여 채권자 , 채무자 쌍방이 가압류금액의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본집행절차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가압류로 인한 공제금액을 직접 채

권자에게 지급하여 가압류를 해소하는 채권가압류금 조기변제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로써

채권자는 복잡한 본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조기에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채무자는

지연손해금 (연체이자 ) 및 강제집행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채권가압류금 조기변제 제도의 대상과 절차

대 상 : 가압류 채권 중 공제완료된 것으로서 타사건과 경합되지 아니한 단일채권

절 차 : 채권자, 채무자 각 동의서 및 각서 접수후 채권자 계좌입금조치

제 3 장 급 여 채 권 압 류 의 원 인

제 1 절 보 증

제 2 절 사 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육군 간부의 급여채권이 압류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보증이나 사채에 의

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 보통 보증이나 사채의 효력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보증과 사채에 대하여 그 법적인 의의와

효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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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보 증

보증과 연대보증

보증 (保證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담보를 받는 것으로 보증계

약을 체결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

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 428조 제 1항 ).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주채무자(主債務者)

보증채무에 의하여 담보된 원래의 채무자, 즉 보증인을 세운 사람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보증을

선 사람)과 구분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 (連帶保證 )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

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 즉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통상의 보증 (이를

단순보증이라고 합니다 )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바로 채무의 이행

을 구할 수 있고 (민법 제 437조 단서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보증의 위험성

은행이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대부분 단순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을 세우므

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경

우 연대보증인이 직접 은행 등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은행 등에 대하여 주채무

자에게 먼저 변제를 받을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연대보증인이 되면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정된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재산 (집 등 부동산 , 자동차 등의 동산 , 월급 등 급여채권 )에 대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보통 연대보증은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보증기간만 무사히 지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채무자의 자력상태가 불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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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인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문의합니다 . 이때 보증인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채무자에

게 보증인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데 , 만약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에서

는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 그리고 이 경우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

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어 바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보증인을 교체할 수도 , 대출을 상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일단 연대보증을 서고 나면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는 영원히 보증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

물론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은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권이 인정되지만 (구상권에 대하여는

제 4장에서 설명합니다 ) 주채무자가 원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어 채무불이행에 이른 경우에는 구

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

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보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 2 절 사 채

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사채업자들은 보통 신용이 불량하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싼 이자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며 사채를 쓸 것을 권합니다 .

그러나 대출계약서를 교묘히 작성하거나 복리계산 , 선이자공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작 나중

에 청구하는 금액을 보면 최초 약속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정도로 불어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원금으로 삼아 거기에 다시 이자를 붙여

나가는 방법으로 변제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채무자들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더구나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전처분 ,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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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채업자들은 최초 대출계약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 심지어는 대출계약과정에서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다음 이를 채무자의 위임장으로 위조하고 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

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종래 고리대금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하여「이자제한법」에 의해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할 5푼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 연 2할 5푼이 넘는 이자가산은 무효로서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IMF사태 이후 97. 12. 22. 최고이자율을 연 4할로 개정하였다가 급기야는 자금의 수급상

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98. 1. 13.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최고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졌고 , 그 결과 사채업자들의 고리요구에 대하여 민사적인 대응을 할 방법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사채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사채를 빌어쓰지 않아야 할 것이며 , 일단 사

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차용금을 상환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전에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당시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초

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며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출계약시 약정된 것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든지 , 서류를 위조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사채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 , 형사상 법적인 대응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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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채 무 자 의 대 응 방 법

제 1 절 가 압 류 에 대 한 대 응 방 법

제 2 절 압 류 에 대 한 대 응 방 법

제 3 절 퇴 직 금 에 대 한 보 호

제 4 절 보 증 인 의 구 상 권 행 사

이제 채권자의 급여채권 압류와 가압류에 대하여 채무자인 육군 간부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 다만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너무 전

문적이고 복잡하므로 실제 많이 문의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해설하였습니다 . 아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 6 장 법률구조사무소 안내 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제 1 절 가 압 류 에 대 한 대 응 방 법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돈을 받기를 거부

하면서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때에는 ?

특히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비싼 연체이자를 물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하여도 만나주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금을 모두 변제공탁 하여 채무를 소멸시키고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의 취

소 를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채무원금 뿐 아니라 연체이자까지를 포함한 채무액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 채무액 전액에 부족한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변제공탁(辨濟供託)

사 유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공탁절차 : 채무이행지(통상 채권자의 주소지)의 공탁소(관할지방법원에 설치)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

서 2통을 제출하며,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을 납입

공탁효과 : 채무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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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事情變更)에 의한 가압류의 취소(取消)

사 유 : 가압류명령후 가압류의 요건소멸 기타 사정변경으로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 (변

제, 상계 등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때, 피보전권리 없음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때,

가압류결정후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갖게 된 때 등)

신청시기 :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언제나 가능(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착수시까지)

관할법원 :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재 판 : 취소신청이 이유있으면 보전처분취소, 이유없으면 취소신청기각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만 불어나고 있을 때에는 ?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나서도 소송비용의 부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여 본압류로 전이 (轉移 )되지 아니한 가압류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이상 그 지연손해금 (연체이

자 )은 계속 부과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변제할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제소명령 (本案提訴命令 )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신청하

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2주 이상 )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데 ,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본안소송(本案訴訟)

실제 소송 이전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일컫는 보전소송(保全訴訟)

과 구분하기 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본안소송 이라고 부릅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금액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갚지 않고 있는데 가압

류가 된 때에는 ?

채권자와의 사이에 이자의 계산 등 채무금액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압류는 채무자의 주장을

청취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과 소명자료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먼저 가압류결정문상의 가압류해방금액 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

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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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해방금액(假押留解放金額)의 공탁(供託)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82조), 이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하며, 해방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된 해방금액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채무자가 그 보전에 충분한 금전을 공탁할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액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

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를 가압류집행

으로부터 해방하여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급여채권 가압류의 경우 통상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해방금액이 되므로 (가압류결정문의

주문 란을 보면 보통 마지막 줄에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해방금액의 공탁은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신

속히 억제한다는 것 외에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본안 제소명령 을 신청하여 채권자로 하

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소송에서 채무금액을 다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입니다 .

이미 변제된 채무에 대하여 가압류가 된 때에는 ?

채무가 완전하게 변제된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가 이제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채

무부존재확인 (債務不存在確認 )의 소 (訴 ) 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異議申請)

사 유 :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의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일

체의 사유

시 기 :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언제나 가능(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착수시까지)

관할법원 :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재 판 : 가압류신청이 이유있으면 이미 발한 가압류처분을 인가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취소함과 아울러 가압류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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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압 류 에 대 한 대 응 방 법

이미 변제된 채무에 대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

채무가 완전하게 변제된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그 즉

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결정신청 을 함께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변론종결후 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압류의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인 경우에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면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청구(請求)에 관한 이의(異議)의 소(訴)

사 유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

케 하는 사유 (변제, 대물변제, 소멸시효완성, 공탁, 채권양도, 채무인수, 기한의 유예·연기 등)

시 기 :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언제나 가능

관할법원 : 집행권원별로 상이(확정판결의 경우 제1심 판결법원, 집행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

재지 법원)

재 판 : 이의가 이유있으면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

작성해 준 적도 없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는 ?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 돈을 빌렸더라도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압류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정증서를

위조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일정한 금액이나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와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증서를 일괄하여 집행증서(執行證書)라고 하는데, 통상 공정증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라고 하면

전자(前者)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공정증서의 내용이 될 안을 작성하여 공증인 등의 사무소에

가서 공증인에게 작성을 의뢰하고 공증인은 그 안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진술을 들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공정증서는 자격있는 공증인이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듣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작성하므로 일반 문서에 비하여 강한 증거력이 인정되며 간략한 요건만 구비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

므로 강력한 채권확보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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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告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군수사기관(헌병 또는 군검찰)에 고소하면 되지만, 민간인인 경우에는 민간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

찰)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보통은 범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 3 절 퇴 직 금 에 대 한 보 호

채권자가 급여채권 압류와 별도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라고 요구할 때에는 ?

군인의 전역 , 퇴역 및 제적 등 퇴직시에 받는 퇴역연금 , 퇴직일시금 등의 급여 (이하 편의상 퇴직

금 이라고 합니다 )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제 7조 본문 ). 이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퇴직후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를 요구하여 채무자인 육군

간부가 승낙하거나 양도각서 등 서면에 의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이며 , 육군 간부

는 퇴직금을 이상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퇴직금 계좌를 압류해 놓은 때에는 ?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이 실제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그 성격이 변하므로 채무자의 제 3채무

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일부 채권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채무자인 육군 간부의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를 압류하

거나 심지어는 퇴직금이 지급될 계좌를 미리 압류하여 놓고 퇴직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앙경리단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국고수표를 발행하기 전 (퇴직금 입금 2일전 )까지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확인될 경우 퇴직금지급계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편

법적인 수단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미처 계좌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이에 입금된 퇴직금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그 취소의 범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 사정을 법원이 판단하

여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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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대법원 판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

의 보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

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96. 12.

24. 선고 96마1302, 1303 결정).

제 4 절 보 증 인 의 구 상 권 행 사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주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서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 전액을 변

제하여야 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 그러나 보증인이 일단 보증채무를 변제한 이상 주채무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이 구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연대보증인의 변제액은 물론 ,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 447조 ).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의 소송비용·집행비용 , 변제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담보하거나 또는 담보

를 설정한 비용 등도 구상받을 수 있습니다 .

결국 채권자에게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 주채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구상권(求償權)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인데도 혼자서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보증인이 복수인 경우를 공동보증이라 하는데 이러한 공동보증의 보증인들이 모두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공동의 연대보증인들이 모두 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됩니다 . 따라서 공동보증인

중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보증인들

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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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채무를 변제한 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서 변제

한 부분으로 제한되고 , 각 공동보증인에게 부담부분에 따라서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

다 (민법 제 448조 제 2항 ) .

즉 예를 들어 3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부담부분을 정하지 아니한 공동 (연대 )보증인으로 A, B,

C가 있고 A가 300만원 전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 부담부분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자

에게 부담부분이 100만원씩으로 균할배당되므로 A는 자기의 부담부분 100만원을 넘어서 변제한

200만원을 B, C에게 각각 100만원씩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부담부분(負擔部分)

공동보증인간에 내부적으로 각각 얼마씩을 배분·부담하는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경우 이것을 부담부분이라

고 하며, 부담부분의 약정이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5 장 소 비 자 파 산 과 채 무 의 면 책

제 1 절 소 비 자 파 산

제 2 절 면 책

제 3 절 주 의 사 항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여 소비자파산이나 채무면책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자신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육군 간부도 많이 있습니다 . 과연 소비자파산과 면책제도는 어떤

것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또 그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제 1 절 소 비 자 파 산

소비자파산의 의의

파산절차라 함은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만족을 주지 못할 상태에 이

른 경우에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전재산을 금전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공

정한 금전적 배당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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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이라는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파산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를 보통 소비자파산절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소비자파산의 절차

파산신청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채무변

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의 사유를 소명하여 파산선고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파산선고신청

서는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

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현금화하여도 파산절차

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현금화하여 배당하는 절차

는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소비자파산의 효과

파산선고가 내려진 채무자 , 즉 파산자는 후견인 , 유언집행자 , 공무원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는 등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은 물론 ,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

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적 불이익도 피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법원의 면책결

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것입니다 .

제 2 절 면 책

면책의 의의

면책절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성실

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파

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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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절차

면책신청은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가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파산종결 또는 파산취소 , 파산폐지결

정 확정시까지이며 , 동시폐지결정시에는 결정확정후 1개월까지 가능 )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 면책

신청서는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파산자가 재산을 은

닉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의 효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

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은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며 , 면책결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

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

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1. 조세 ,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과징금 , 과태료

2.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3. 파산자가 고용한 자에 대한 6개월분의 급료채무

4. 파산자가 고용한 자의 임치금 , 신원보증금

5.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 (復權 )되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다만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

래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는 있으며 , 면책을 받은 후라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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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 의 사 항

육군 간부 역시 소비자파산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제적되게 되므로

(군인사법 제 40조 제 1항 제 4호 , 제 10조 제 2항 제 3호 ) , 군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먼

저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일부 간부들은 소비자파산에 의하여 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 별도

의 면책결정이 필요하며 면책결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

결국 육군 간부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을 염두에 두고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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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법 률 구 조 사 무 소 안 내

제 1 절 군 법 률 구 조 사 무 소

제 2 절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본 책자에서 설명한 급여채권 압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법률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육군 간부

들 중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나 업무에 바쁜 나머지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

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에서는 육군 간부들이 손쉽게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구조사무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

제 1 절 군 법 률 구 조 사 무 소

육군은 군인 , 군무원 및 군에 관련된 민간인의 개인적인 법률문제 및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률전

문가인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법적 용역을 제공 , 신속히 해결케 함으로써 군의 사기와 근무능

률을 진작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육군규정 181 법무규정에 의거 , 각급 부대 법무참

모부 (또는 법무실 )에 군법률구조사무소 를 부설하고 군법무관들이 육군 간부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대행 업무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각급 지휘관은 예하 장병의 법률상담에 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

군법률구조사무소의 사무실은 별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군법무관들은 모두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변호사의 자

격을 취득한 장교이며 군법률구조사무소의 상담 및 대행 업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은 그 비밀이 엄격

히 보장되고 (육규 181 제 6조 , 제 7조 ) 각급 지휘관 역시 법률상담을 이유로 하여 그 의뢰인에게 여하

한 불이익처분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육규 181 제 9조 ) 육군 간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자신의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군법률구조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같이 개인의 소송절차를 대리하는 소송구조를 실시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며 ,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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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

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1987. 9. 1. 법

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 가사 , 형사 ,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

시하고 있으며 , 특히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ARS 및 FAX 겸용전화기인「 (02) 596- 1321」

을 통한 전화상담 , 서신 , 방문 , 인터넷등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 법률상담 : h ttp:/ /www .klac.or.kr「사이버 상담실」

또한 농·어민 , 월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 이

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에 의

한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에 있어서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일반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에 비해 무척 작은 액수에 지나지 않으며 ,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이나 상환면제도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 그 아래에 13개의 지부 그리고 40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육군 간부는 주거지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사무

소를 찾아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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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 락 및 강 조 사 항

제 1 절 과 다 채 무 자 에 대 한 불 이 익

제 2 절 바 람 직 한 육 군 간 부 의 생 활 자 세

제 3 절 각 급 지 휘 관 의 조 치

군내 과다채무자 증가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각급 지휘관을 비롯한 육군 전 간부가 관심

을 가지고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는 급여채권압류자를 비롯한 과다채무

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육군 간부의 생활자세를 제시하였으며 , 각급 지휘관

들이 유념할 사항도 수록하였습니다 .

제 1 절 과 다 채 무 자 에 대 한 불 이 익

징계조치

군인복무규율 제 11조 제 1항에 의하면 군인은 항상 청렴결백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고

하여 청렴 및 검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절제한 생활과 사치로 인하여 과다채무를 부담

하는 간부에 대하여는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개인부채를 과다하게 계속하여 가지는 자 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6조 제 2항에 의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므로 , 과다채무로 인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대의 화합과 단결을 저

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

☞ 관련 대법원 판례

차용행위 등으로 신뢰와 존경심을 상실하여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참

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재량판단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80. 9. 9. 선고 80누2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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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보증을 세우거나 타인명의로 금전을 대출하는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데 (형법 제 347조 제 1항 ), 군

사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적되며

(군인사법 제 40조 제 1항 제 4호 , 제 10조 제 2항 제 4호 내지 제 6호 ), 이와 같이 군사법원의 형벌에 의하

여 제적된 경우 퇴직급여도 제한받게 됩니다 (군인연금법 제 33조 제 1항 제 1호 ).

제 2 절 바 람 직 한 육 군 간 부 의 생 활 자 세

육군 전 간부는 무절제한 생활이나 사치방종으로 인하여 과다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군인으로서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의하도록 하

고 사채업자의 유혹에 빠져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료나 선후배 , 친지와의 정에 이끌려 마지못해 보증을 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 할 경우라도 주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혹시 보증채무를 지게

될 경우 현재 자신의 자력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게 어떠한 조

치를 취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먼저 검토한 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 3 절 각 급 지 휘 관 의 조 치

과다채무자에 대한 지휘관심

각급 지휘관들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지휘부담 및 범죄발

생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중앙경리단에서는 과다채무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분

기별 여단급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급여압류현황을 통보함으로써 지휘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각급 지휘관들은 이러한 급여압류현황을 참고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지휘관심을 기

울여 부대내에 급여채권압류자를 비롯한 과다채무자가 있는지를 항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 25 -



금전취급·이권관련 보직금지

과다채무자들이 금전을 취급하거나 이권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무부담에 대한 정신

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 횡령 , 배임 , 뇌물수수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그와 관련된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

따라서 각급 지휘관들은 파악된 과다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막론하고 지체없이 보직해

임 등 인사조치를 통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 .

선의의 과다채무자 해소를 위한 배려

과다채무자 중에서는 동료나 친지의 보증을 섰거나 가족의 낭비·사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과

다한 채무를 떠 안게 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선의의 과다채무자들은 지휘관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채무문제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바쁜 업무로 인하여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 각급 지휘관들은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면담을 통해 신속한 문제해

결을 독려하고 시간을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다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별 채무액 및 채무부담원인 , 채무변제계획 (일정 )과 변제자금 조달방

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휘관이 직접 그 이행여

부를 감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악성 과다채무자의 도태조치

분에 넘치는 사치나 방탕한 생활 , 음주나 도박의 습벽으로 인하여 과다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

하여는 제 1절 과다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에서 본 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군에서 도태·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부대내에서 계급을 이용하여 하급자 및 동료에게 무리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차용

하고 변제하지 않는 소위 악성채무자는 부대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이므로 그 실상

을 파악하고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26 -



부 록

급 여 압 류 담 당 부 서 및 민 원 안 내 전 화 번 호

중 앙 경 리 단 회 계 처

담 당 업 무

급여채권압류결정문 접수 및 급여공제

압류보관금 관리 및 지급

급여채권압류 민원안내 및 상담

주 소
(140- 600)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호 회계처

(채권압류담당)

전 화 번 호
육군) 953 - 3573
일반) 02) 799 - 3573

중 앙 경 리 단 민 원 실

담 당 업 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확인서, 소득세정산내역서, 제퇴직금안내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등 제증명서류 발급

급여채권압류 민원안내 및 상담

주 소 (140- 600)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호 민원실

전 화 번 호

육군) 953 - 3624
일반) 02) 799 - 3624, 3785 - 0442
F AX) 02) 3785 - 0443

중 앙 경 리 단 법 무 실

담 당 업 무

급여채권압류 관련법규 및 제도 검토

급여채권압류 관련 국가소송 수행

급여채권압류 법적대응 안내 및 상담

주 소 (140- 600)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호 법무실

전 화 번 호
육군) 953 - 3631
일반) 02) 799 -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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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및 상담전화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공 단 본 부

서 울 지 부

서 울 지 검 청 사

공 단 상 담 실

동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서부출장소

의정부출장소

인 천 지 부

부 천 출 장 소

수 원 지 부

성 남 출 장 소

여 주 출 장 소

평 택 출 장 소

춘 천 지 부

강 릉 출 장 소

원 주 출 장 소

속 초 출 장 소

영 월 출 장 소

대 전 지 부

홍 성 출 장 소

공 주 출 장 소

논 산 출 장 소

서 산 출 장 소

천 안 출 장 소

청 주 지 부

충 주 출 장 소

제 천 출 장 소

영 동 출 장 소

서울서초구 서초동 1703- 10

서울시서초구 서초동 1703- 10

서울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지검내

서울광진구 자양동 216- 2 제일빌딩 402호
서울양천구신정동 313-1 서울지검남부지청내
서울노원구 공릉1동 661- 8 동신빌딩 503호
서울마포구 공덕동 105- 1 서울지검서부지청내
경기도의정부시 가능동 362- 18 세광빌딩 3층

인천시남구 주안동 988- 1 대일빌딩 4층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445- 2인천지검부천지청내

수원시팔달구 원천동 90- 14 미송빌딩 1층
경기도성남시 수정구단대동94- 3신생빌딩303호
경기도여주군여주읍상리 361수원지검여주지청내
경기도평택시동삭동 245- 1 수원지검평택지청내

강원도춘천시 효자2동 709- 10 화남빌딩 3층
강원도강릉시 교1동 898- 4 3층
강원도원주시학성1동 1008춘천지검원주지청내
강원도속초시 영랑동 153- 3, 2층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흥리 877-1춘천지검영월지청내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충남홍성군홍성읍오관리 108대전지검홍성지청내
충남공주시 반죽동 226- 1, 2층
충남논산군강경읍대흥동 46-1대전지검논산지청내
충남서산시 동문동 804- 8 대전지검서산지청내
충남천안시 신부동 72- 16 대전지검천안지청내

충북충주시 흥덕구수곡동 82- 1, 2층
충북충주시 교현동 720- 10 청주지검 충주지청내
충북제천시 중앙로2가 68- 19, 3층
충북영동군 영동읍계산리 678- 11, 2층

국번없이 132

국번없이 132

(02) 536- 5577

(02) 453- 5888
(02) 2648- 5966
(02) 972- 1765
(02) 713- 6009
(031) 874- 0100

(032) 433- 3350
(032) 325- 4500

(031) 213- 1331
(031) 748- 3509
(031) 883- 7630
(031) 656- 9144

(033) 251- 8301
(033) 645- 3163
(033) 748- 0763
(033) 636- 8511
(033) 373- 1910

국번없이 132
(041) 634- 4476
(041) 857- 6132
(041) 745- 4478
(041) 667- 4054
(041) 563- 6174

(043) 284- 7777
(043) 854- 0402
(043) 646- 5011
(043) 744-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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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구 지 부

안 동 출 장 소

경 주 출 장 소

김 천 출 장 소

상 주 출 장 소

의 성 출 장 소

영 덕 출 장 소

포 항 출 장 소

부 산 지 부

동 부 출 장 소

울 산 지 부

창 원 지 부

진 주 출 장 소

통 영 출 장 소

밀 양 출 장 소

거 창 출 장 소

광 주 지 부

목 포 출 장 소

장 흥 출 장 소

순 천 출 장 소

해 남 출 장 소

전 주 지 부

군 산 출 장 소

정 읍 출 장 소

남 원 출 장 소

제 주 지 부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2동 458-2 대구지검내 1,2층
경북 안동시동부동 67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경북 경주시동부동 203- 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경북 김천시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경북 상주시만산동 652- 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동748대구지검의성지청내
경북영덕군영덕읍남석리311대구지검영덕지청내
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768대구지검포항지청내

부산광역시 연제구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1층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1133부산지검동부지청내

울산광역시 남구옥동 635- 3 울산지검내

경남 창원시사파동 1 창원지검내
경남 진주시상대동 296- 100, 2층
경남통영시용남면동달리859창원지검통영지청내
경남 밀양시삼문동 246 창원지검밀양지청내
경남거창군거창읍상림리 1-11창원지검거창지청내

광주광역시 동구지산2동 342- 1 광주지검내 2층
전남 목포시용해동 818 광주지검목포지청내
전남장흥군장흥읍남동리 88광주지검장흥지청내
전남 순천시매곡동 419 광주지검순천지청내
전남해남군해남읍구교리390광주지검해남지청내

전북 전주시덕진동 1가 1407- 1 동승빌딩403호
전북 군산시조촌동 880 전주지검군산지청내
전북 정읍시수성동 609- 7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전북 남원시하정동 10- 4, 2층

제주시 이도2동 950- 1 제주지검내

국번없이 132
(054) 856- 2595
(054) 741- 6111
(054) 433- 1780
(054) 535- 3277
(054) 832- 5502
(054) 734- 1745
(054) 251- 6111

국번없이 132
(051) 781- 0710

(052) 257- 4676

(055) 266- 3381
(055) 755- 6922
(055) 649- 1830
(055) 356- 5131
(055) 942- 8436

국번없이 132
(061) 277- 2002
(061) 863- 8856
(061) 752- 6539
(061) 536- 9945

(063) 251- 4034
(063) 452- 6696
(063) 533- 9644
(063) 626- 5789

(064) 753- 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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